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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타고가다보면전국의거리곳곳에즐비

하게세워져있는‘노란설치물’을볼수있다.

바로자동차운전자에게너무나친숙해진제품인‘첨가

제’를길거리에서판매하는광고다. 심지어최근에는단

속을피하기위해전화와인터넷을통한배달판매와늦

은시간을틈탄게릴라식판매도판을치고있다. 

첨가제는말그대로휘발유와경유등자동차의주연료

에첨가하는제품을말한다. 그러나첨가제가정상석유

제품보다훨씬값싸다는이유(1ℓ당 정상휘발유판매

가격이 1,500원 일 때, 불법 유사휘발유는 1,000원 정

도)만으로자동차의주원료로대체되어사용되고있다. 

결국세녹스, 엘피파워등유사석유제품의법적시비논

란이불거지다가지난 2006년 2월대법원의최종판결

로법적시비는완전종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



근고유가로인해불법유사석유제품판매는더욱기승을부리고있다. 

불법유사석유제품의주원료인‘용제’는원래페인트희석및세탁용등

으로사용되는솔벤트와벤젠등을말한다. 년도별용제내수량을보면,

2001년에는 79만4천 배럴에서 2006년에는 652만 배럴(11월 기준)로

매년 70% 이상급격히증가하고있다. 이는정상적으로사용되는용제

소비량이증가한것이아니라용제에톨루엔이나메탄올을일정비율섞

여서제조·판매되는불법유사석유제품의급증을말한다.

이 불법 유사석유제품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함유하고있다.  정상휘발유의경우현기증, 구토, 마비등을야기

하는메탄올비율을 0.1% 이하로규제하고있으나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이입수한 불법 유사휘발유 580개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무려 97%에

해당되는565개의메탄올비율이5%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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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도별 용제내수량 증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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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에 의하면, 인체의 신경계통에 이상을

야기하는 유독물질인 톨루엔의 경우 정상 휘발유는 1km 주행시

1.04mg을배출하지만불법유사휘발유는무려12배인12.16mg을배출

하 다. 그리고 백혈병과 혈액암을 유발하는 벤젠의 배출량은 정상 휘

발유보다5배, 온실효과를야기하는일산화탄소배출량은2.5배나높았다.

그리고 불법 유사석유제품은 주유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정상 휘발유에 맞춰 제작된 자동차 연료계통의 부식과 엔진 수명 단축

으로교통안전에큰위협이된다. 

산업자원부에 의하면, 2005년 불법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용제

(338만배럴추정)의탈루세가무려 1조원에이르러국가재정의건전성

도악화시키고있다.  

불법유사석유제품의확산에대해일부에서는단속이미흡하기때문이

라고한다. 그러나최근 5년간적발건수현황을보면, 2002년에는 562

건에서 2006년에는 9,341건으로매년높은단속실적을올리고있음에

도불구하고, 오히려더많은양이제조·판매되고있다.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주된 유통 이유는‘정

상석유제품과의가격

차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불법유사석유

제품의주원료인용제

에교통세를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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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적발건수 562건 1,939건 4,827건 7,349건 9,341건

〈표〉최근 5년간 불법 유사석유제품 적발건수 현황

자료) 한국석유품질관리원제출



“개정안은페인트희석

과세탁등정상적으

로사용하는‘용제의

실수요자등록업체’는

교통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 이는

정상적으로용제를사

용하는국민들의불편

을최대한줄이기위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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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젠 불법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처방이 필요하

다. 불법유사석유제품의주된유통이유는‘정상석유제품과의가격차

이’로인한것이다. 따라서불법유사석유제품의주원료인용제에교통

세를부과하는방안이마련돼야한다. 

산업자원위원회위원으로서지난해에용제에대한정의가담긴『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개정하 으며, 불법적으로사용되는용제에교

통세를 부과(1ℓ 당 630원)하는『교통세법』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있다. 

본개정안은페인트희석과세탁등정상적으로사용하는‘용제의실수

요자등록업체’는교통세부과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이는정상적으

로용제를사용하는국민들의불편을최대한줄이기위한것이다.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세부적인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불법 유사석

유제품근절에가장효과적인방안이될것이다. 운전자의교통안전보

장, 인체및환경에유해한물질감소뿐아니라 1조원에이르는탈루세

액확보는국가재정의건전성에이바지할수있기때문이다.


